
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 

개 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제안자 :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4일

다. 상정 의결일자

○ 제16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 원회(2010. 6. 15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통 리과장 문병섭)

□ 

  ○ 승 차 에 한 근거 규  신    쉬운  비 에

     라「도시 통 비 진 」  개  에 라  호  

     비하는 등 현행 규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․보

     하는 한편,

  ○ 어 운 어  쉬운 우리말  어쓰고, 복 한 문  체계  

     리하여 시민들   해할 수 도  하 는 것 .

□ 주 내

  가.「도시 통 비 진 」  개 에 라  호  비함

      (  2 ㆍ 4   6 ).

     ∙「도시 통 비 진 」 18  → 36

     ∙「도시 통 비 진 」 19  → 37

  나.  규 에 승 차  거 활 화  가 규 함(  2 ).



3. 주요질의 답변 요지

질 문 답 변

○ 특이사항 없음 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 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

부천시 교통유발부담 경감 등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  다 과 같  개 한

다.

1  다 과 같  한다.

1 ( )  는 「도시 통 비 진 」( 하 " " 라 한다)  

같   시행 ( 하 " " 라 한다) 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

사항  규 함   한다.

2  다 과 같  한다

2 ( )  에  사 하는 어  뜻  다  각 호  같다. 

  1. “ 담 ” 란  36 에  통 담  말한다. 

  2. “ 통량” 란 담 과 상시 물( 하 “시 물” 라 한다) 에 근

무하는 ( 하 “ 사 ”라 한다)  해당 시 물  하는 ( 하 

“ ”라 한다)가 운행하는 승 동차 통행량  말한다. 

  3. “승 차”란 「 동차 리 」 3   같   시행규칙 2  승

동차  같   시행규칙 6 에  식   비사업  차량

 말한다. 

  4. “ 통량감 프 그램” 란 다  각  프 그램  말한다. 

   가. “승 차10 ”란 승 차 호 끝 호   끝 숫 가 치하

는 날에 시 물  지(  16 에  규 한 연 지  포함 한다. 

하 같다)  주차  승 차  진 ㆍ  지하는 것



 말한다. 

   나. “승 차5 ”란 승 차 호 끝 호   끝 숫 가 치하

는 날과 승 차 호 끝 호에 5  한 숫 가  끝 숫  

치하는 날에 시 물  지  주차  승 차  진 ㆍ

 지하는 것  말한다.

   다. “승 차2 ”란 승 차 호 끝 호   끝 숫 가 짝수

 짝수날에 홀수  홀수날에 시 물  지  주차  

승 차  진 ㆍ  지하는 것  말한다.

   라. “승 차 ”란 월ㆍ화ㆍ수ㆍ ㆍ   운 가 스스 　

쉬는 날  하고 해당 과 치하는 날에 시 물  지  

주차  해당 승 차  진 ·  지하는 것  말한다.

   마. “주차 료화”란 시 물  지  주차  하는

      사   승 차에 하여 「 천시 주차  」에 

      라 공 주차   3 지 상  주차  징수하는 것  

      말한다. 

   . “승 차함께타 ”란 퇴근 시 사  승 차에 2  상 승차하

여 시 물  지  주차  진 ㆍ 하는 것  말한다. 

   사. “시차 근 ”란  9시   사  50 트 상  1

시간 상 차  나게 시간  하여 근하는 것  말한다. 다만, 

 6시   (12시) 후에 근하는 사 는 시차 근



에 해당하지 니한다. 

   . “통근 스운 ” 란 업체 차량 나 차량  하여 

사  ․퇴근 시 통편  수단  9  상 승 동차 또는 승합

동차  운 하는 것  말한다. 

   . “ 통 보 지 ” 란 사  50 트 상에게 

통  하도  매월 3만원 상  통카드 또는 승차  지

하는 것  말한다.

   차. “ 업체연합 통수 리”란 500미  내   다  시 물  연

합하여 사  통량  감 하  하여 “통근 스공동운 ”, “승

차함께타 ” 등  실시하는 것  말한다.

   카. " 거 활 화"란 사   거  활 화  

하여 거 보  등  치· 공하여 거  도하는 것  

말한다.

3   “ 17 18호  규 에 한”  “  17 1항 18호에 

”  한다. 

4   “(단 담  등)”  “(단 담   등)”  하

고, 같    “ 19 2항  18  규 에 하여”  “  

37 2항   18 에 라”  하 , “각호”  “각 호”  하고, 같

  1호  “2,000 곱미 상 ”  “2천 곱미  상 ”  하 , 

같   2호  “2,000 곱미 미만 ”  “2천 곱미  미만 ”  

한다.



5 1항  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라”  하고, “2,000 곱미

상 ”  “2천 곱미  상 ”  한다.

6 1항  “  규 에 한”  “에 ”  하고, “ 19  규

에 한”  “  37 에 ”  하 , 같   2항  “  규

에 한”  “에 ”  하고, 같   5항  “ 2 2항 1호 내

지 3호에 ”  “ 2 2항 1호  3호 지”  하 , “2ㆍ5ㆍ10

”  “2 ㆍ5 ㆍ10 ”  한다.

8 1항  “ 한”  “ ”  하고, 같   2항  “당해”  “해

당”  한다.

9   “(통근 리  등)”  “(통근 리   등)”  하고, 

같   2항  “7 내”  “7  내”  하 , 같   4항  

“ 한”  “ ”  한다.

10   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라”  하고, “각호   에

”  “각 호  에 ”  하 , 단 규  “3회 상”  “3회 상”

 하고, 같   1호  “2ㆍ5ㆍ10 ”  “2 ㆍ5 ㆍ10 ”  하

, 같  호 가   “100 미만 ”  “100  미만 ”  하 , 같  

호 나   “100 상 ”  “100  상 ”  하고, 같   3호 

 “5 내”  “5  내”  한다.

11 3호  삭 하고, 같   5호  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

라”  하고, “ (12시) 후”  “ (12시) 후”  하 , 같   6

호  “2ㆍ5ㆍ10 ”  “2 ㆍ5 ㆍ10 ”  한다.



12 1항․ 2항  “ 한”  각각 “ ”  하고, 같   2항  

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라”  하고, “7 내”  “7  내”  한다.

13   “ 행 계획 ”  “ 행계획 ”  하고,  “ 하여”  “ 라”  한

다.

별  1ㆍ별  2  별지 1호 식  별지 6호 식  별지  같  한

다.

부칙

 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교통량감축 로그램 이행기 경감비율

프 그램  행  경 감 비 

승 차

10

○ 승 차 호, 끝 호   끝

   숫 가 치하는 날에 시 물

   지   주차  승 차

   진 ․  지

○ 통 담  100  10

승 차

5

○ 10  과 병행 승 차 호

   끝 호에 5  한 숫 가 

   끝 숫  치하는 날에 시 물

   지  주차  승 차

   진 ․  지

○ 통 담  100  20

   ※ 다만, 10  경감비

      합산하지 

승 차

2

○ 승 차 호 끝 호   끝

   숫 가 짝수  짝수날에 홀수

   홀수날에 시 물  지  

   주차 에 승 차 진 ․  지

○ 통 담  100  30

   ※ 다만, 5 ․10  경감비  

합산하지 

승 차 ○   스티커  착하고 해

당 에  승 차  진 ·  지

○ 통 담  100  20

  ※다만, 5 ․10  경감비    

합산하지 

주차

료화

○ 시 물  지  주차

   하는 사   에게

   「 천시 주차  」에 라 규

한 공 주차   3 지 상 주

차  징수

   ※ 다만, 업체․단체 등  

      차량 

○ 통 담  100  20

승  차 

함께타

○ 퇴근 시 사  승 차  

   하여 2  상 승차하여 시 물   

   지  주차  진 ․ 하   

  는 것

○ 체 직원  승 차 수   

   참여 수  비 에 라

 -100  10 상～100  20 미만 : 

100  2

 - 100  30 미만: 100  5

 - 100  30 상: 100  10

시차 근

○ 09:00   1시간 상

   차 나게 사  50 트 상 

근시간 

○ 다만,  06:00  또는 

   (12:00) 후 근무하는 사 는

   

○ 1시간 차  마다 통 담

 100  5



프 그램  행  경 감 비 

통근 스

운    

○ 업체 나 차량  하여

   사  ․퇴근 시 통편

   수단 공

○ ․퇴근 운 시: {( 수 ÷

   사 수) ÷ 2} × 100  비

○ 근 또는 퇴근만 운 시 : {(

   수 ÷ 사 수) ÷ 4} ×

   100  비 (경감   30 트 내)

통

   

보 지

○ 사  50 트 상에게 매월 

3만원 상  통  할 통

카드 또는 승차  등 공

○ 통 담  100  10

거

활 화

○  사  100  10 상  

   퇴근시 거  
○ 통 담  100  5

○  사  100  20 상  

   퇴근시 거  
○ 통 담  100  10



[별표 2]

기업체연합 교통수요 리 경감기
□ 승 차함께 타

통수단  공한 당해 업체 참여한 업체

○ 해당 시 물  업체  사  승 차

   하여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10  상  2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20  상 3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30  상 4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40  상 5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50  상

   승 차 함께타  행시: 5 트

○ 해당 시 물  사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 

   해당시 물  사 가 월평균 20  상 3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30  상 4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40  상 50

   미만 승 차 함께 타  행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50  상 6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60  상

   승 차 함께타  행시: 5 트

□ 통근 스 공동운

통근 스  공한 업체 통근 스  한 업체

○ 업체가 운 하는 통근 스에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10  상 20

   미만 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20  상 30

   미만 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30  상 40

   미만 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40

   상 50  미만 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50

   상 시: 5 트

○ 시 물  사 가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20  상 30  미만 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30  상 40  미만 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40  상 50  미만 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50  상 60  미만 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60  상 시: 5 트

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2

교 통 량 감 축 이 행 계 획 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차 규

           평 주차      

      지하주차      

           계식주차      

주업체수

상근무
( 사 )

통

량

감

프

그

램

승 차10  ○ 시행 :

승 차5  ○ 시행 :

승 차2  ○ 시행 :

승 차  ○ 시행 :

주차 료화
 ○ 주차 :

 ○ 징수 :

승 차함께타

 ○ 통근 승 차:         ,    ○ 시행차량:        

 ○ 통근 리 :      

시차 근  ○ 근시간:

통근 스운
 ○ 상근근무직원수:    ○ 운행 수:     ○ 수:     개

 ○ 시행  :

통 보 지
 ○  지 형:          (1 당 월      만원)

 ○  지 원:       (  사     트)

 업체연합 통수 리
 ○ 승 차함께타 시행 :

 ○ 통근 스공동운 시행 :

거 활 화
○ 거 보  치 후 사  참여 시행 :

 ○ 거  고객 티브  시행 : 

    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」 8 1항에 라 통량감

행계획  합니다.

         월      

신고 ( )             직 (직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             귀  하

10

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통근 리인

□    

□ 해   

□ 변   경

신고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업체수
상근무

( 사 )

∙

해

    주민등 호

    화 호

직    
∙

해

   

변

경

    주민등 호

    화 호

직    변경 

       「 천시 통 담 경감 등에 한 」 9 에 라 통근 리  

∙해 ∙변경신고  합니다.

     월      

                  신고 ( )               직 (직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            귀하

210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60g/㎡(재활 ))



〔 별지 3호 식〕

통근 리 리

연 상시
통  근    리  

비고

 주민등 호   직 화 호



〔별지 제4호서식〕

교 통 유 발 부 담 경 감 신 청 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차 규

           평 주차       

     지하주차       

           계식주차       

주업체수

상근무
( 사 )

신청경감             트

통

량

감

프

그

램

감  내 역 신청경감 ( 트) 비    고

승 차10

승 차5

승 차2

승 차

주차 료화

승 차함께타

시차 근

통근 스운

통 보 지

업체연합 통수 리

거 활 화

    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」 12 1항에 라 통

담 경감신청  합니다.

      월      

신고 ( )             직 (직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             귀  하
210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〔별지 제5호서식〕

교 통 유 발 부 담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차 규

          평 주차       

    지하주차       

          계식주차       

주업체수

상근무
( 사 )

경

감

결

사

항

    
 신  청  사  항  결    사  항

  경 감 비 ( 계)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

승 차10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

승 차5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트

승 차2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트

승 차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   트

주차 료화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트

승 차함께타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시차 근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통근 스운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통 보 지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업체연합 통수 리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 

거 활 화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

    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」 12 2항  통

담 경감비  결 사항  통보합니다.

      월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   시   (  또는 )

              귀  하

210

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〔별지 제6호서식〕

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

      업체 행계획 미 행 프 그램 미 행 내

통량감 프 그램

      월   통량감 프 그램 행실태  현지 확 한 결과 귀사에  한 

행계획  같  시행하지 니하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

 한 」 13 에 라 상  같  통보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

    천    시    

 ○○ 업체  ○ ○ ○ 귀하

210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  
  호

597호 월  : 2010.  6.  4.

  결
월

2010. 6. 18

( 161회)
     :  천 시 

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 

개

         

□  

  ○ 승 차 에 한 근거 규  신    쉬운  비 에 

라「도시 통 비 진 」  개  에 라  호  

비하는 등 현행 규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․보  하

는 한편,

  ○ 어 운 어  쉬운 우리말  어쓰고, 복 한 문  체계  리

하여 시민들   해할 수 도  하 는 것 .

□ 주 내

  가. 「도시 통 비 진 」  개 에 라  호  비함(  2

ㆍ 4   6 ).

     ∙「도시 통 비 진 」 18  → 36

     ∙「도시 통 비 진 」 19  → 37

  나.  규 에 승 차  거 활 화  가 규 함(  

2 ).



부천시 교통유발부담 경감 등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  다 과 같  개 한

다.

1  다 과 같  한다.

1 ( )  는 「도시 통 비 진 」( 하 " " 라 한다)  

같   시행 ( 하 " " 라 한다) 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

사항  규 함   한다.

2  다 과 같  한다

2 ( )  에  사 하는 어  뜻  다  각 호  같다. 

  1. “ 담 ” 란  36 에  통 담  말한다. 

  2. “ 통량” 란 담 과 상시 물( 하 “시 물” 라 한다) 에 

근무하는 ( 하 “ 사 ”라 한다)  해당 시 물  하는 (

하 “ ”라 한다)가 운행하는 승 동차 통행량  말한다. 

  3. “승 차”란 「 동차 리 」 3   같   시행규칙 2  

승 동차  같   시행규칙 6 에  식   비사업

 차량  말한다. 

  4. “ 통량감 프 그램” 란 다  각  프 그램  말한다. 

   가. “승 차10 ”란 승 차 호 끝 호   끝 숫 가 치하

는 날에 시 물  지(  16 에  규 한 연 지  포함한다. 

하 같다)  주차  승 차  진 ㆍ  지하는 것



 말한다. 

   나. “승 차5 ”란 승 차 호 끝 호   끝 숫 가 치하

는 날과 승 차 호 끝 호에 5  한 숫 가  끝 숫  

치하는 날에 시 물  지  주차  승 차  진 ㆍ

 지하는 것  말한다.

   다. “승 차2 ”란 승 차 호 끝 호   끝 숫 가 짝수

 짝수날에 홀수  홀수날에 시 물  지  주차  

승 차  진 ㆍ  지하는 것  말한다.

   라. “승 차 ”란 월ㆍ화ㆍ수ㆍ ㆍ   운 가 스스 　

쉬는 날  하고 해당 과 치하는 날에 시 물  지  

주차  해당 승 차  진 ·  지하는 것  말한다.

   마. “주차 료화”란 시 물  지  주차  하는 사

  승 차에 하여 「 천시 주차  」에 라 공

주차   3 지 상  주차  징수하는 것  말한다. 

   . “승 차함께타 ”란 퇴근 시 사  승 차에 2  상 승차

하여 시 물  지  주차  진 ㆍ 하는 것  말한

다. 

   사. “시차 근 ”란  9시   사  50 트 상  

1시간 상 차  나게 시간  하여 근하는 것  말한다. 다

만,  6시   (12시) 후에 근하는 사 는 시차

근 에 해당하지 니한다. 



   . “통근 스운 ” 란 업체 차량 나 차량  하여 

사  퇴근 시 통편  수단  9  상 승 동차 또는 승

합 동차  운 하는 것  말한다. 

   . “ 통 보 지 ” 란 사  50 트 상에게 

통  하도  매월 3만원 상  통카드 또는 승차  

지 하는 것  말한다.

   차. “ 업체연합 통수 리”란 500미  내   다  시 물  

연합하여 사  통량  감 하  하여 “통근 스공동운 ”, 

“승 차함께타 ” 등  실시하는 것  말한다.

   카. " 거 활 화"란 사   거  활 화  

하여 거 보  등  치· 공하여 거  도하는 것

 말한다.

3   “ 17 18호  규 에 한”  “  17 1항 18호에 

”  한다. 

4   “(단 담  등)”  “(단 담   등)”  

하고, 같    “ 19 2항  18  규 에 하여”  “  

37 2항   18 에 라”  하 , “각호”  “각 호”  하고, 

같   1호  “2,000 곱미 상 ”  “2천 곱미  상 ”  

하 , 같   2호  “2,000 곱미 미만 ”  “2천 곱미  미만 ”

 한다.

5 1항  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라”  하고, “2,000 곱미



상 ”  “2천 곱미  상 ”  한다.

6 1항  “  규 에 한”  “에 ”  하고, “ 19  규

에 한”  “  37 에 ”  하 , 같   2항  “  규

에 한”  “에 ”  하고, 같   5항  “ 2 2항 1호 내

지 3호에 ”  “ 2 2항 1호  3호 지”  하 , “2ㆍ5ㆍ10

”  “2 ㆍ5 ㆍ10 ”  한다.

8 1항  “ 한”  “ ”  하고, 같   2항  “당해”  “해

당”  한다.

9   “(통근 리  등)”  “(통근 리   등)”  하고, 

같   2항  “7 내”  “7  내”  하 , 같   4항  

“ 한”  “ ”  한다.

10   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라”  하고, “각호   에

”  “각 호  에 ”  하 , 단 규  “3회 상”  “3회 상”

 하고, 같   1호  “2ㆍ5ㆍ10 ”  “2 ㆍ5 ㆍ10 ”  하

, 같  호 가   “100 미만 ”  “100  미만 ”  하 , 같  

호 나   “100 상 ”  “100  상 ”  하고, 같   3호 

 “5 내”  “5  내”  한다.

11 3호  삭 하고, 같   5호  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

라”  하고, “ (12시) 후”  “ (12시) 후”  하 , 같   

6호  “2ㆍ5ㆍ10 ”  “2 ㆍ5 ㆍ10 ”  한다.

12 1항․ 2항  “ 한”  각각 “ ”  하고, 같   2항  

“  규 에 하여”  “에 라”  하고, “7 내”  “7  내”  한



다.

13   “ 행 계획 ”  “ 행계획 ”  하고,  “ 하여”  “ 라”  

한다.

별  1ㆍ별  2  별지 1호 식  별지 6호 식  별지  같  

한다.

부칙

 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교통량감축 로그램 이행기 경감비율

프 그램  행  경 감 비 

승 차

10

○ 승 차 호, 끝 호   끝

   숫 가 치하는 날에 시 물

   지   주차  승 차

   진 ․  지

○ 통 담  100  10

승 차

5

○ 10  과 병행 승 차 호

   끝 호에 5  한 숫 가 

   끝 숫  치하는 날에 시 물

   지  주차  승 차

   진 ․  지

○ 통 담  100  20

   ※ 다만, 10  경감비

      합산하지 

승 차

2

○ 승 차 호 끝 호   끝

   숫 가 짝수  짝수날에 홀수

   홀수날에 시 물  지  

   주차 에 승 차 진 ․  지

○ 통 담  100  30

   ※ 다만, 5 ․10  경감비  

합산하지 

승 차 ○   스티커  착하고 해

당 에  승 차  진 ·  지

○ 통 담  100  20

  ※다만, 5 ․10  경감비    

합산하지 

주차

료화

○ 시 물  지  주차

   하는 사   에게

   「 천시 주차  」에 라 규

한 공 주차   3 지 상 주

차  징수

   ※ 다만, 업체․단체 등  

      차량 

○ 통 담  100  20

승  차 

함께타

○ 퇴근 시 사  승 차  

   하여 2  상 승차하여 시 물   

   지  주차  진 ․ 하   

  는 것

○ 체 직원  승 차 수   

   참여 수  비 에 라

 -100  10 상～100  20 미만 : 

100  2

 - 100  30 미만: 100  5

 - 100  30 상: 100  10

시차 근

○ 09:00   1시간 상

   차 나게 사  50 트 상 

근시간 

○ 다만,  06:00  또는 

   (12:00) 후 근무하는 사 는

   

○ 1시간 차  마다 통 담

 100  5



프 그램  행  경 감 비 

통근 스

운    

○ 업체 나 차량  하여

   사  퇴근 시 통편

   수단 공

○ 퇴근 운 시: {( 수 ÷

   사 수) ÷ 2} × 100  비

○ 근 또는 퇴근만 운 시 : {(

   수 ÷ 사 수) ÷ 4} ×

   100  비 (경감   30 트 내)

통

   

보 지

○ 사  50 트 상에게 매월 

3만원 상  통  할 통

카드 또는 승차  등 공

○ 통 담  100  10

거

활 화

○  사  100  10 상  

   퇴근시 거  
○ 통 담  100  5

○  사  100  20 상  

   퇴근시 거  
○ 통 담  100  10



[별표 2]

기업체연합 교통수요 리 경감기
□ 승 차함께 타

통수단  공한 당해 업체 참여한 업체

○ 해당 시 물  업체  사  승 차

   하여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10  상  2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20  상 3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30  상 4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40  상 5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사  월평균 50  상

   승 차 함께타  행시: 5 트

○ 해당 시 물  사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 

   해당시 물  사 가 월평균 20  상 3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30  상 4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40  상 50

   미만 승 차 함께 타  행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50  상 60

   미만 승 차 함께타  행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사  승 차  하여

   해당 시 물  사 가 월평균 60  상

   승 차 함께타  행시: 5 트

□ 통근 스 공동운

통근 스  공한 업체 통근 스  한 업체

○ 업체가 운 하는 통근 스에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10  상 20

   미만 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20  상 30

   미만 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30  상 40

   미만 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40

   상 50  미만 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사 가 월평균 50

   상 시: 5 트

○ 시 물  사 가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20  상 30  미만 시: 1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30  상 40  미만 시: 2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40  상 50  미만 시: 3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50  상 60  미만 시: 4 트

 - 다  시 물  업체에  운 하는 통근 스

   월평균 60  상 시: 5 트

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교 통 량 감 축 이 행 계 획 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차 규

           평 주차      

      지하주차      

           계식주차      

주업체수

상근무
( 사 )

통

량

감

프

그

램

승 차10  ○ 시행 :

승 차5  ○ 시행 :

승 차2  ○ 시행 :

승 차  ○ 시행 :

주차 료화
 ○ 주차 :

 ○ 징수 :

승 차함께타

 ○ 통근 승 차:         ,    ○ 시행차량:        

 ○ 통근 리 :      

시차 근  ○ 근시간:

통근 스운
 ○ 상근근무직원수:    ○ 운행 수:     ○ 수:     개

 ○ 시행  :

통 보 지
 ○  지 형:          (1 당 월      만원)

 ○  지 원:       (  사     트)

 업체연합 통수 리
 ○ 승 차함께타 시행 :

 ○ 통근 스공동운 시행 :

거 활 화
○ 거 보  치 후 사  참여 시행 :

 ○ 거  고객 티브  시행 : 

    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」 8 1항에 라 통량감

행계획  합니다.

         월      

신고 ( )             직 (직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             귀  하

210

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통근 리인

□    

□ 해   

□ 변   경

신고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업체수
상근무

( 사 )

∙

해

    주민등 호

    화 호

직    
∙

해

   

변

경

    주민등 호

    화 호

직    변경 

       「 천시 통 담 경감 등에 한 」 9 에 라 통근 리  

∙해 ∙변경신고  합니다.

     월      

                  신고 ( )               직 (직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            귀하

210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60g/㎡(재활 ))



〔 별지 3호 식〕

통근 리 리

연 상시
통  근    리  

비고

 주민등 호   직 화 호



〔별지 제4호서식〕

교 통 유 발 부 담 경 감 신 청 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차 규

           평 주차       

     지하주차       

           계식주차       

주업체수

상근무
( 사 )

신청경감             트

통

량

감

프

그

램

감  내 역 신청경감 ( 트) 비    고

승 차10

승 차5

승 차2

승 차

주차 료화

승 차함께타

시차 근

통근 스운

통 보 지

업체연합 통수 리

거 활 화

    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」 12 1항에 라 통

담 경감신청  합니다.

      월      

신고 ( )             직 (직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또는 )

              귀  하
210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〔별지 제5호서식〕

교 통 유 발 부 담 경 감 비 율 결 정 통 보 서

시

개

    칭  (㎡)

주      

주차 규

          평 주차       

    지하주차       

          계식주차       

주업체수

상근무
( 사 )

경

감

결

사

항

    
 신  청  사  항  결    사  항

  경 감 비 ( 계)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

승 차10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

승 차5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트

승 차2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트

승 차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   트

주차 료화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트

승 차함께타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시차 근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통근 스운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통 보 지                  트            트

업체연합 통수 리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 

거 활 화              트              트

    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한 」 12 2항  통

담 경감비  결 사항  통보합니다.

      월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   시   (  또는 )

              귀  하

210

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〔별지 제6호서식〕

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

      업체 행계획 미 행 프 그램 미 행 내

통량감 프 그램

      월   통량감 프 그램 행실태  현지 확 한 결과 귀사에  한 

행계획  같  시행하지 니하  「 천시 통 담  경감 등에 

 한 」 13 에 라 상  같  통보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

    천    시    

 ○○ 업체  ○ ○ ○ 귀하

210㎜ × 297㎜( 지 60g/㎡(재활 ))



신․구조문 비표

현      행 개    

1  ( )  는 통

담  과함에 어 「도시

통 비 진 」( 하 " " 

라 한다) 19 2항  20

2호  동 시행 ( 하 "

" 라 한다) 17 1항 18

호· 24 2항  4항  규

에 하여  하도  

 사항과 그 시행에 하

여 필 한 사항  규 함  

 한다.

2  ( ) ①  에  사

하는 어  는 다  각호

 같다. 

  1. " 담 " 라 함  「도시

통 비 진 」( 하 " " 라 

한다) 18  규 에 한 

통 담  말한다. 

  2. " 통량" 라 함  담

과 상시 물( 하 "시 물"

라 한다) 에 근무하는 ( 하 

" 사 "라 한다)  당해 시

물  하는 ( 하 "

"라 한다)가 운행하는 승 동

차 통행량  말한다. 

1 ( )  는 「도시

통 비 진 」( 하 “ ” 

라 한다)  같   시행 (

하 “ ” 라 한다)  사

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  

규 함   한다.

2 ( )  에  사 하

는 어  뜻  다  각 호  

같다. 

 

  1. “ 담 ” 란  36 에 

 통 담  말한다.

  2. “ 통량” 란 담 과

상시 물( 하 “시 물” 라 

한다) 에 근무하는 ( 하 

“ 사 ”라 한다)  해당 시

물  하는 ( 하 “

”라 한다)가 운행하는 승

동차 통행량  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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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"승 차"라 함  「 동차

리 」 3   동  시행규

칙 2  승 동차  동

 시행규칙 6  규 에 

한 식   비사업  차

량  말한다. 

  ②" 통량감 프 그램" 라 함

 시 물  가 동시

물  하는 통량  감

하  하여 다  각호에  

한 사항   행하는 것

 말한다. 

  1. "승 차 10 "라 함  승

차 호 끝 호   끝

숫 가 치하는 날에 시 물

 지(  16 에  규 한 

연 지  포함한다. 하 같

다)  주차  승 차

 진·  지하는 것  말

한다. 

  2. "승 차 5 "라 함  승

차 호 끝 호   끝숫

가 치하는 날과 승 차 

호 끝 호에 5  한 숫 가 

 끝숫  치하는 날

에 시 물  지  주차

 승 차  진·  

지하는 것  말한다. 

  3. “승 차”란 「 동차 리

」 3   같   시행규

칙 2  승 동차  같

  시행규칙 6 에  

식   비사업  차량  

말한다.

 

  4. “ 통량감 프 그램” 란 

다  각  프 그램  말한

다.

 

   가. “승 차10 ”란 승 차

호 끝 호   끝 

숫 가 치하는 날에 시

물  지(  16 에  규

한 연 지  포함한다. 

하 같다)  주차

 승 차  진 ㆍ  

지하는 것  말한다. 

   나. “승 차5 ”란 승 차

호 끝 호   끝 숫

가 치하는 날과 승 차 

호 끝 호에 5  한 숫

가  끝 숫  치

하는 날에 시 물  지  

주차  승 차  진

ㆍ  지하는 것  

말한다.



현      행 개    

  3. "승 차 2 "라 함  승

차 호 끝 호   끝숫

가 짝수  짝수날에 홀수

 홀수날에 시 물  지 

 주차  승 차  

진·  지하는 것  말한

다. 

  4. "주차  료화"란 시 물  

지  주차  하

는 사   승 차

에 하여 「 천시 주차  

」에 하여 규 한 공

주차  3 지 상  주차

 징수하는 것  말한다. 

  5. "승 차 함께타 "란 ·퇴근

시 사  승 차에 2 상 

승차하여 시 물  지  

주차  진· 하는 것

 말한다. 

  6. "시차 근 "란  9시  

 사  50% 상  

1시간 상 차 나게 시간  

하여 근하는 것  말한다. 

다만,  6시   

(12시) 후에 근하는 사

는 시차 근 에 해당하지 

니한다. 

   다. “승 차2 ”란 승 차

호 끝 호   끝 숫

가 짝수  짝수날에 홀

수  홀수날에 시 물  

지  주차  승

차  진 ㆍ  지하

는 것  말한다.

   라. “승 차 ”란 월ㆍ화·

수· ·   운 가 스

스 　 쉬는 날  하고 해

당 과 치하는 날에 시

물  지  주차

 해당 승 차  진 ·

 지하는 것  말한다.

   마. “주차 료화”란 시 물  

지  주차  하

는 사   승 차

에 하여 「 천시 주차  

」에 라 공 주차

  3 지 상  주차

 징수하는 것  말한다. 

   . “승 차함께타 ”란 퇴근 

시 사  승 차에 2  

상 승차하여 시 물  

지  주차  진

ㆍ 하는 것  말한다. 

   사. “시차 근 ”란  9시

  사  50

트 상  1시간 상 차

 나게 시간  하여 

근하는 것  말한다. 다만, 

 6시   (12

시) 후에 근하는 사

는 시차 근 에 해당하지 

니한다. 



현      행 개    

  7. "통근 스운 " 란 업체 

차량 나 차량  

하여 사  ·퇴근시 통

편  수단  9 상 승

동차 또는 승합 동차  운

하는 것  말한다. 

  8. " 통  보  지

" 란 사  50% 상에

게 통  하도  매

월 30,000원 상  통 

승차 등  공하는 것  말

한다. 다만, 현  지 하는 

것  보  지  하

지 니한다. 

  9. " 업체연합 통수 리"란 

500미 내   다  시

물  연합하여 사  통

량  감 하  해 "통근 스 

공동운 ", "승 차 함께타 "

등  실시하는 것  말한다.

3  ( 담  )  17

18호  규 에 한 상

시 물  다 과 같다. 

  1.～2. (생  략)

   . “통근 스운 ” 란 업체 

차량 나 차량  

하여 사  퇴근 시 

통편  수단  9  상 

승 동차 또는 승합 동차

 운 하는 것  말한다. 

   . “ 통 보 지

” 란 사  50 트 

상에게 통  하

도  매월 3만원 상  

통카드 또는 승차  지

하는 것  말한다.

   차. “ 업체연합 통수 리”

란 500미  내   다

 시 물  연합하여 사

 통량  감 하  

하여 “통근 스공동운 ”, 

“승 차함께타 ” 등  실시

하는 것  말한다.

   카. “ 거 활 화”란 사

  거  

활 화  하여 거 보

 등  치· 공하여 

거  도하는 것  

말한다.

 3 ( 담  )  17

1항 18호에 

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.

  1.～2. (현행과 같 )



현      행 개    

4  (단 담  등)  

19 2항   18  규

에 하여 단 담  다  

각호  같  한다. 

  1. 각층 닥  합계가 

2,000 곱미 상  시 물  

단 담  각층 닥  1

곱미 당 500원 

  2. 각층 닥  합계가 

2,000 곱미 미만  시 물  

단 담  각층 닥  1

곱미 당 350원 

  3. (생  략)

5  ( 담  경감 상시 물  

) ①  24 4항  규

에 하여 담  경감 상

시 물( 하 " 통량감 프 그

램  행한 시 물" 라 한다)

 각층 닥  합계가 

2,000 곱미 상  시 물  

한다. 

  ② (생  략)

6  ( 담  경감비   

등) ①  24 2항  4항

 규 에 한 통량  감

하는 에 하여는  19

 규 에 한 담  경감

할 수 다.

4 (단 담   등)  

37 2항   18 에 라 

---------------------

  각 호 -------.

  1. ----------------2천 곱

미  상 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

  2. ------------------  2천

곱미  미만 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

  3. (현행과 같 )

5  ( 담  경감 상시 물  

) ① --------------

  에 라 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  2천

곱미  상 -----------.

  ② (현행과 같음)

6  ( 담  경감비   등) 

① -------------------

  에   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  37

  에 ----------------

  --------.



현      행 개    

  ② 5  규 에 한 시 물

 통량감 프 그램등  

행 에 하여 담  경감 상

시 물  통량감 프 그램 

행 경감비  별  1과 

같다. 다만, 업체연합 통수  

리  행한 경우는 별  2  

경감  한다. 

  ③～④ (생  략)

  ⑤ 2 2항 1호 내지 3호

에  규 한 승 차 2·5·10

 경감비  복하여 합산하

지 니한다.

 8  ( 통량감  행계획  

등) ① 통량  감 하여 담

 경감 고  하는 시 물

 (다수 에게  

경우에는  또는 리

 포함한다. 하 " "라 

한다)는 별지 1호 식에 

한 통량감 행계획 ( 하 

" 행계획 "라 한다)  매  

7월 31 지 시 에게 하

여  한다. 다만, 7 2항  

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

월 30 지 할 수 다. 

  ② 행계획   시

 당해 경감 상시 물에 하

여 행여  확 하여  한다.

  ② --- 에 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. 

  ③～④ (현행과 같 )

  ⑤ 2 2항 1호  3호

지--------2 ㆍ5 ㆍ10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.

8 ( 통량감  행계획  등)   

 ① 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.

  ② ----------------------

  -해당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.



현      행 개    

 9  (통근 리  등) ① 

(생  략)

  ②통근 리  변경  경우에

는 7 내에 신고하여  한다. 

  ③ (생  략)

  ④ 통근 리 에 한 지

 하여 별지 3호 식에 

한 통근 리  리  비

치· 리하여  한다.

10  ( 통량감 프 그램별 

행  탄  등) 8 1항  

규 에 하여 행계획  

한 경감 상 시 물  

가 다  각호   에  

통량감 프 그램  행하지 

니한 경우에도 행한 것  

본다. 다만, 3회 상  경우에는 

그러하지 니하다. 

  1. 주차  료화, 승 차 

2·5·10  

  가. 주차 수가 100 미만  경

감 상 시 물  주차 수  

5 트 내 

  나. 주차 수가 100 상  경

감 상 시 물  3 트 

내

  2. (생  략)

  3. 통근 스운  : 차량 비  

해 월 5 내 운행  하지 

니한 경우

9 (통근 리   등) ① (현행

과 같 )

  ② 

-----------------------

  --7  내----------.

  ③ (현행과 같 )

  ④ 

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.

10 ( 통량감 프 그램별 행

 탄  등) --------에 라 

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각 호  에 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3회 상---------

  -----------.

  1. --------------2 ㆍ5 ㆍ

10

  가. ------100  미만  ----

    -----------------------

    ----------

  나. -------100  상  ----

    -----------------------

  2. (현행과 같 )

  3. 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5  내 -----------

  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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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( 통량감 프 그램  

) 다  각 호 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량감

프 그램  하지 니한다.

  1.～2. (생  략)

  3. 공공 에 시민  승

차  진·  하는 경우

  4. (생  략)

  5. 2 2항 7호  규 에 

하여 운 하는 통근 스  

6시  근   

(12시) 후에 근하는 사

 통편  해 운 할 경

우 는 통근 스  운 하지 

니한 것  본다. 

  6. 매월 말  31  경우에

는 승 차 2·5·10  

지 는다.

12  ( 담 경감신청 등) ①

통량 감  행한 는 별지 

4호 식에 한 담 경감신

청  매  8월 10 지 시

에게 하여  한다. 

  ②시  1항  규 에 하

여 수한 담 경감신청 내역

 확 · 사한 후 담  경감

비  결 하고, 별지 5호

식에 한 담 경감비 결

통보  결  7 내

에 신청 에게 통보하여  한다.

11 ( 통량감 프 그램  

) 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.

  1.～2. (현행과 같 )

  <삭  >

  4. (현행과 같 )

  5. ----------- 에 라-----

   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 (12시) 

후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.

  6. 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2 ㆍ5 ㆍ10 -----

   ----.

12  ( 담 경감신청 등) ① -

  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 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.

  ② ----------에 라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 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7  내

  ------------------------.



현      행 개    

13  (미 행시 치사항) 담

 경감 고  하는 가

  행 계획  한 후 미   

  행한 경우 간에 계없  담  

  경감 상에  하고 별지

  6호 식에 하여 시 물    

  나 사업  경 에게 통  

  보하여  한다.

13  (미 행시 치사항) 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행계획 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 라  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.


